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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외 위탁교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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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적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  

(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 이에, TÜV SÜD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위험기계·기구의 ISO 규격 및  최신 동향을

확인하고, 해당 지식의 전파교육을 통해 안전인증 직원의 선진 인증기준 습득 

및 전문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교육기간

 ❍ 교육기간 : 2023. 10. 16(월) ~ 10. 20(금), 4박5일

- 출장기간 : 2023. 10. 15(일) ~ 10. 22(일) 6박8일

 

3. 교육기관

 ❍ 교육기관 : TÜV SÜD Product Service GmbH 

     

기관 소재지

TÜV SÜD 뮌헨 시험소 Ridlerstr. 65 Munich, Germany

4. 교육 인원

❍ 교육인원 : 2명

- 광주광역본부 산업안전부 진대영 차장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 권지민 과장

5. 주요 수행사항

❍ New Regulation 2023/1230 소개

❍ ISO 12100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Fuctional Safety 관련 규격 외 기계류 

전기, 산업용 로봇, 무인트럭 관련 규격 교육

- Functional Safety 규격 등 관련 내용(ISO 13849-1 등)

- EN 60204-1:2018(Safety of Machinery Electric Equipment of Machines)

- ISO 3691-4:2020 Industrial trucks Part4 : Driverless industrial trucks and
their systems

- ISO/DIS 1021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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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정별 교육내용

❍ 주요 교육 내용 : Machinery Directive, EN-12100 및 60204-1, 13849-1

일 자 교육 내용 장소

10. 15.(일)  o 출국(한국 → 독일)

TÜV SÜD

 Product

 Service 

 GmbH

10. 16.(월)

o TÜV SÜD 기관 현황 소개

o Machinery Directive

 - CE인증 제도 소개

 - 필수기준(Machinery Directive Annex I) 

 - 위험기계류(Machinery Directive Annex IV)

10. 17.(화)

o EN ISO 12100(Safety of machinery)

 - Risk assessment

 - Risk reduction

 - EN ISO 14121-1

10. 18.(수)

o Robotics and EN ISO 13849-1

 - ISO 10218-1/2(안전 요구사항 및 보호대책, 설계 요구사항 등)

 - 산업용 로봇 제작 및 안전기준의 국제 동향

o 기능안전 기술기준 및 적용 

10. 19.(목)

o EN ISO 13849-1

 - 최신개정내용 파악

 - 기계안전-제어 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 및 기능안전

 - SRP/CS의 설계, 안전기능의 세부 사항 등

10. 20.(금)

o EN 60204-1(Safety of machinery. Electrical Equipmnet of machine)

 - 감전에 대한 보호(기본보호, 고장보호 PELV 사용에 의한 보호 등)

 - 보호접지, 등전위 본딩

 - 설비 보호(과전류 보호, 과부하 보호, 지락보호 등) 

 - 제어회로의 안전설계 등

10. 21.(토)

~10. 22(일)
 o 입국, (독일(10.21, 토) → 한국(10.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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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외 위탁교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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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V SUD 기관 소개

□ 기관 현황 

❍ 시험, 인증, 심사, 교육, 기술 자문 등의 서비스를 주요 사업영역으로 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인증기관으로써 전 세계 약 1,000개소의 사무소를 두고 있음

❍ 기관 형태 : 민간 인증기관

❍ 주요 연혁 

- 1866년 스팀 보일러 제조자 연합단체로 독일 뮌헨에 설립

- 1906년 자동차 기술검사 시작

- 1994년 한국 진출  

❍ 현황

- 사업소 : 전세계 1,000여개소

- 직원 : 25,000명 이상

- 인증서 : 약 605,000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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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소비자 제춤 서비스 식품안전 의료 및 건강 서비스 상용 제품 서비스

- 가전제품, 조명

- 위생용품

- 레저용품, 보트, 가구

- 장난감, 어린이 용품 

- 위생과 품질

- 식품 무역

- 요리법 등

- 활성 의료기기

- 비활성 의료기기

- 체외진단

- 투석시설, 임플란트 등

- 산업용 부품

- 산업용 장비

- 산업기계

- 스마트 팩토리

- 실험실 서비스

- 소프트웨어 및 IT 보안

- 스마트/재생에너지

- 전기자동차

❍ 연락처 

- 주소 : Ridlerstr. 65 Munich, Germany

- Home page : http://www.tuv-sud.com

- 전화번호 : +49 89 5791-0

- TUV SUD 코리아 담당자 : 박노현 팀장

 ❍ MOU 현황

- 체결 기간 : 2010.5.10. ~ 2027.4.28.  

- 협력 분야 : 안전인증 및 공동규격 상호 인정

 - 주요 내용 : KCs 및 S마크와 유럽규격에 따른 심사 상호 인정    

http://www.tuv-s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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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 EU Regulation 2023/1230

□ CE 마크 제도

❍ EU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 또는 EU국가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Regulation

또는 Directive의 필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것

- 1993년 7월 EU 이사회 결정에 의해 ‘CE Marking’ 최종 확정

- EU회원국(27개국) 및 자유무역연합(4개국)에 적용 

- CE 인증절차는 8개의 모듈 방식을 채택, 해당 제품이 어느 모듈의 승인방식을

따를지는 각 Directive에서 규정

❍ CE 마크 관련 법령

구  분  내        용

Regulation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 바로 적용

Directive

◦ EU 이사회 지침으로 공표

◦ 각 회원국은 자국 실정에 맞게 도입(법적 구속력이 있음)

◦ 자국의 법령화하는 방법과 절차는 회원국별로 결정

Decision ◦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해당 회원국에 바로 적용

Recommendation ◦ 법적 구속력이 없음

❍ CE 지침(Directive)

지 침 명 Shot Title 대상품목 관련 지침 적용모듈

기계류 (MD) Machinery Directive 산업용기계류 2006/42/EC A, B+C

저전압기기(LVD) Low Voltage Directive
AC 50V～1000V

DC 75V～1500V의 
전기 제품

2006/95/EC
73/23/EEC

A, Aa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는 대다수의 제품

2004/108/EC
89/336/EEC

A, B+C

의료기기(MED)
 Medical Devices 

 Directive
대부분의 의료기기

93/42/EEC
(2000/70/EC)

B+D, B+F, 
H

능동 삽입용 
의료기기 (AIMD)

Active Impor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인슐린 펌프 등 93/68/EC

H, B+D, 
B+F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IVD)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혈액검사기 등 98/79/EC

B+C, B+D, 
H

승강기(LD) Lifts Directive 승강기 95/16/EC
B+C, B+D, 

H

방폭기기(ATEX)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방폭제품 94/9/EC

A, B+C, 
B+D, B+E,

B+F, G

완구의 안전(TD) Toys Directive
어린이 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장난감 등)

88/378/EEC
A, Aa,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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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inery Directive 2006/42/EC(MD)

❍ 개요 

- 2009년 12월 29일 강제 시행되었으며, EU 영내로 반입되는 모든 기계류에 

강제로 적용됨

❍ 적용 대상품(MD Article 제1항)

- machinery;

- interchangeable equipment

지 침 명 Shot Title 대상품목 관련 지침 적용모듈

단순 압력용기(SPVD)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87/404/EEC B+C, B+F

가스기기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가정용 가스기구 90/396/EEC

B+C, B+D, 
G, 

B+E, B+F

통신단말기
 RTTE Raiod and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유.무선통신 단말기 1999/5/EC
A, H 및 
부속서 
IV참고

비자동 저울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상업용, 의료용 개량기 90/384/EEC

 B+D, B+F, 
G

개인보호장비
 (PPE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개인보호장구 89/686/EEC

A, B+C, 
B+D, B+E

온수보일러(에너지 
효율)

 Hot-water Boilers
 Directive)

유류 및 가스연료 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92/42/EEC

B+C, B+D, 
B+E

건축 자제 (CPD)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군, 회전문 등 89/106/EEC

 적용 
안되며 본 
 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

냉동기기(에너지 
효율)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가정용 냉장, 냉동기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96/57/EC A

압력기기 (PED)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압력용기 외의 압력기기 97/23/EC

압력기기의 
category에 
따라 모두 

적용

민수용 폭약 Explosives for Cavil 
Uses Directive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 류 93/15/EEC

B+C, B+D, 
B+E, B+F, 

G

레크레이션선박
 (RCD)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소형선박 94/25/EC

B+C, B+D, 
B+E, 
G, H

해양설비 (MED) Marine Equipment  
Directive 선박장비 96/98/EC

B+C, B+D, 
B+F, 
G, H



- 10 -

- safety components

- lifting accessories

- chains, ropes and webbing

- removal mechanical transmission devices

- partly completed machinery

❍ MD의 Harmonized Standards 구분

- A-Type, B-Type, C-Type로 구분

❍ MD Annex-Ⅳ

- 공인인증기관(Notied Body)의 인증 필요

- Article 제12조 3항 및 4항에 언급된 절차 중 하나가 적용되어야 하는 기계류 범위

Article 제12조(기계류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3. 기계류가 부속서 4에 해당되고, 제7조 2항에 명시된 통합 표준에 따라 생산되었으며, 해당 표준이 관련된 

모든 필수 안전보건요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제조자 또는 권한 대리인은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a) 부속서 Ⅷ에 기재된 기계류 제조에 대한 적합성 평가 내부 점검 절차

 (b) 부속서 Ⅸ에 기재된 EC 형식 검사와 부속서 Ⅷ 포인트 3에 기재된 기계류 제조에 대한 내부 점검 절차

 (c) 부속서Ⅹ에 기재된 전체 품질 보증 절차

4. 기계류가 부속서 Ⅳ에 해당하나 제7조 2항에 명시된 통합 표준에 의거하여 제조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만 

통합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통합 표준이 모든 필수 안전보건요건을 포함하지 않거나 문제가 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통합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제조자 또는 권한 대리인은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한다.

 (a) 부속서 Ⅸ에 기재된 EC 형식 검사와 부속서 Ⅷ 포인트 3에 기재된 기계류 제조에 대한 내부 점검 절차

 (b) 부속서Ⅹ에 기재된 전체 품질 보증 절차

Type 내용 예시

A-Type 모든 기계에 적용되는 기본 안전표준, 개념, 설계 원칙 및 일반적인 측면을 다룸 EN ISO 12100:2010

B-Type

다양한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 B1 : 특정 안전 측면에 관한 규격(전기, 안전거리, 표면온도, 소음 등)

 - B2 : 안전관련 장치와 기계부품 등에 관한 규격(비상정지, 압력감지장치 등)

EN 60204-1:2018

EN ISO 13849-1:2015

C-Type 특정기계 또는 특정 기계그룹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표준
ISO 10218-1:2018

EN 117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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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EU Regulation on Machinery 2023/1230

❍ 제정 목적

- 단일 시장의 원활한 기능 지속 보장

- 공평한 경쟁의 장 조성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계부문 경쟁력 강화

-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위험 적응 및 혁신 촉진 

❍ New EU Regulation on Machinery 진행 사항

- 공식저널 게제 : 2023. 6. 29.

- 발효일(20일 이후) : 2023. 7. 19.

- 적용일 : 2027.1.20.(적용일 전 기계류에 대한 규정의 자발적 적용은 없음)

❍ 주요 변경 사항(기존 MD와 80~90% 동일)

- MD와 비교표(New Regulation Annex Ⅻ Correlation Table))

Directive 2006/42/EC New Regulation

Article 1 Article 2

Article 2 Article 3

... ...

Article 12 Article 25

... ...

Annex Ⅰ Annex Ⅲ

Annex Ⅳ Annex Ⅰ

... ...

- 지침 대신 규제(법적 확실성 향상, 각 회원국에 통일된 적용)

- 안전기능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 조항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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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및 Annex의 순서 변경

- Annex I의 변경(MD Annex-Ⅳ의 기계류 범주 변경)

* 6개 제품 범주에 대한 필수 인증기관 적합성 평가 필요

- New Regulation on Machinery – Conformity Assessment Modules

* 인증기관의 참여

** 다음 경우에만 해당 : 조화표준에 따른 설계 및 제작, 모든 관련 EHSR 포괄

New EU Regulation ANNEX-I Part A

(Machinery with obligatory Notified Body(NB) assessment

1.Removable mechanical transmission device including their guards

2.Guards for removable mechanical transmission devices

3.Vehicle servicing lifts

4.Portable cartridge-operated fixing and other impact machinery

5.Safety components with fully or partially self-evolving behaviour using mahine learning approaches   

ensuring safety functions 

6.Machinery that embedded systems with fully or partially self-evolving behaviour using machine       

learning approaches ensuring safety functions that have not been placed independently on the markie, 

in respect only those systems

Module Annex Content
machinery or related 

product(Not annex I)
Annex I Part A Annex I Part B

A Ⅵ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

B* + C
Ⅶ +

Ⅷ

EC Type-Examination + Conformity 

to type based on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

H* Ⅸ
Conformity based on

Full Quality Assurance
○ ○

G* Ⅹ
Conformity based on

Unit Verification
○ ○

New Regulation Article 제25조(기계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절차)

2. 기계 또는 관련 제품의 범주가 부속서 I Part A에 나열된 경우, 제조자 또는 법인은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합니다.

 (a) 부속서 Ⅶ에 명시된 EU 형식검사(Module B)와 내부 생산을 기반으로 한 형식 적합성 부록

 (b) 부속서 IX에 명시된 완전한 품질 보증(Module H)에 기초한 적합성

 (c) 부속서 X에 명시된 단위 검증(Module G)을 기반으로 한 적합성

3. 기계 또는 관련 제품의 범주가 부속서 I Part B에 나열된 경우, 제조자 또는 법인은 다음 절차 중 하나를 

  적용해야 합니다.

 (a) 부속서 VI에 명시된 내부 생산 관리(Module A)

 (b) 부속서 Ⅶ에 명시된 EU 형식검사(Module B)와 내부 생산을 기반으로 한 형식 적합성 부록

 (c) 부속서 IX에 명시된 완전한 품질 보증(Module H)에 기초한 적합성

 (d) 부속서 X에 명시된 단위 검증(Module G)을 기반으로 한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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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nctional Safety(기능안전)

□ 개요

❍ 정의

- “기계는 고장이 있는 것” 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여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는

리스크 평가를 토대로, 기계의 위험성을 허용가능한 레벨로 경감하는 안전

대책으로 기계의 안전 설계를 하고 있음

Safety Free from unacceptable risk

Risk
Combination of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harm and the severity of that harm

(Frequence x Consequence)

Goal is to reduce risk to a acceptable

❍ 기능안전 관련 표준

표준 내용

IEC 61508-1

모든 전기/전자/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장치(E/E/PE) 안전관련 시스템

 - 안전계장 시스템

 - 비상정지 시스템 등

IEC 61511-1

공정 산업부문을 위한 안전계장 시스템에 적용

 - Instrumens(E/E/PE or not)

 - Acutators(E/E/PE or not)

 - Logic Solver(E/E/PE or not)

IEC 62061

기계분야에 적용

SRECS(Safety Related Electrical/Electronic Control System)의 구현 및 전체 수명주기

 - 모든 아키텍쳐의 제어시스템에 적용 가능

 - SIL1 ~ SIL3

ISO 13849-1

유압, 공압, 전자기계 시스템에 적용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SRP/CS, Safety-related parts of a control System) 구현 

 - 5개의 성능수준(PL)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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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안전 평가절차

❍ 위험성 평가 및 감소 프로세스

- 위험성 감소 프로세스는 기계의 한계 결정으로 시작됨. 모든 의도된 용도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이 고려되어야 함. 기계의 위험성 평가로부터

SRP/CS에 의한 적절한 안전 기능이 제공하는 위험성 감소의 기여도를 결정

a) 의도된 사용 및 합리적 예측 가능한 오용을 포함한 기계의 한계 결정

b) 위험 및 관련 위험 상황 식별

c)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 감소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을 내림

d) 보호 조치를 통해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과 관련된 위험성을 감소

   

ISO 12100-1 figure 1 ISO 13849-1 Figure 3

❍ PLr(성능요구수준, Required Performance Level) 결정

- PLr의 결정은 위험성 평가의 결과, 제어시스템의 안전관련 부품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할 위험성감소의 크기를 나타냄. 상해의 정도, 빈도, 회피 가능성에 

따라 PLr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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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는 위험성 감소를 위해 필요한 각 안전 기능의 PL

Risk Graph ISO 13849-1

 S(Severity of injury) : 상해정도

  - S1 : sligth(normally reversible injury, 회복 가능한 가벼운 상해

  - S2 : Serious(normally irreversible) injurt or death : 회복 불가능한 상해 혹은 사망

 F(Frequency and or exposure to hazard)

  - F1 : Seldom-to-less-often and/or exposure time is short(가끔/짧은 노출시간)

  - F2 : Frequent-to-continuous and or exposure time is long(자주 또는 연속적/긴 노출시간)

 

 P(possibility of avoiding hazard of limiting harm)

  - P1 : possible under specific conditions(위험상황 발생 시 쉽게 회피 가능)

  - P2 : scarcely possible(위험상황 발생시 거의 불가능)

□ PL(Performance Level) 결정(ISO 13849-1)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개별 SRP/CS(제어시스템 안전관련 부품) 또는 조합된 

SRP/CS의 PL은 다음의 파라미터(Category, MTTFd, DC, CCF)에 대한 추정에 

의해 결정된 등급

가. Category

❍ 결함에 대한 내성 및 부품의 구조적 배치, 결함의 감지 및 감지 신뢰성에 의

해 달성되는 결함 상태에서의 후속조치 관점에서의 제어시스템 안전관련 

부품들의 분류

- Category B and 1

구조적 특성  
- Proven in use safety principles
  (13849-2 annex A-D)
- Proven in use components(C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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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2

- Category 3+4

- single channel structure
- no monitoring of sensor
- no monitoring of output

I(Input) → L(Logic) → O(Output)

Ex) Category B and 1

구조적 특징
- requirements of category B
- proven in use safety principles
- possibly redundant structure on actuator side

I(Input) → L(Logic) → O(Output)

↕m(Monitoring)

TE

(Testing Unit)
→ OTE

Ex) Category 2

구조적 특징 

- requirements of category B
- proven in use safety principles
- redundant structure
- monitoring of inputs
- monitoring of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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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TTFd(Mean Time To Failure)

❍ 부품의 위험 고장이 발생하기까지 예상되는 평균시간

- 일반적으로 Component의 제조자가 정보 제공

- 최대값은 100년이며 100을 초과하더라도 100년으로 간주

- Category 4에 한정하여 최대 2500년까지 인정

Description Range of value MTTFd

Low 3years ≤ MTTFd ≤ 10years

Medium 10years ≤ MTTFd ≤ 30years

High 30years ≤ MTTFd < 100years

❍ MTBF=MTTF + MTTR

- MTBF=Mean Time Between Failure, MTTR=Mean Time To Repair

MTBF≥MTTR, MTTR can be neglected

❍ MTTFd의 결정

- Use of manufacturer’s data(review necessary)

- Use of data bases(SN 29500, IEC TR 62380)

- Use of methods in Annex C(Parts-count) and Annex D(B10)

- Choose 10 years

I(Input) → L(Logic)
→

↔m
O(Output)

↕Cross Monitoring

I(Input) 2 → L(Logic) 2
→

↔m
O(Output) 2

Ex) Category 3

Cat4은 Cat 3보다 High 등급의 DC와 MTTFd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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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0d

- 제조사가 MTTFd 값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된 값을 사용. 제조사가 B10d

값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식을 이용하여 MTTFd를 계산

 ×


 

××

      · B10d : 10%의 구성요소가 위험한 고장*을 일으킬 때까지의 사이클 수

                (B10값의 2배를 B10d* 값으로 사용 가능)

      · tcycle : 2번의 연속적인 동작에 걸리는 사이클의 평균 시간 (단위: sec/cycle)

      · hop : 1일 가동시간 (단위: hour/day)

      · dop : 연간 가동일 (단위: day/year)

❍ 두 개의 다른 MTTFd의 값

- 중복채널에 대한 평균 MTTFd 값은 아래의 식으로 추정

MTTFdc1과 MTTFdc2는 두 개의 다른 블럭에 대한 값

  
 











 





다. DC(Diagonostic Coverage)

❍ 전체 위험 고장과 검출 가능한 위험 고장의 비율

 



DD : dangerous detected, Du : dangerous undected

Description Range of value DC

None DC <60%

Low 60% ≤ DC < 90%

Medium 90% ≤ DC < 99%

High 99% ≤ DC ≤ 100%

❍ DC의 결정

- Use of manufacturer’s data

- Use tables in Annex E(ISO 13849-1)

- Otherwise, D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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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CF(Common Cause Failure)

❍ 하나의 원인으로 복수의 부품이 고장나지 않게 하여야 함을 의미

- 13849-1 Annex F.1 Table

- 65점 이상을 만족시켜야 하며, 아래일 경우 추가적인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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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PL의 결정

❍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개별 SRP/CS 또는 조합된 SRP/CS의 PL은 파라미터에

대한 추정에 의해 결정

- MTTFd, DC, CCF, Category를 조합하여 아래의 테이블에 의해 결정

- PL≥PLr : PLr(성능요구수준, Required Performance Level)은 최소한의 요구

되어지는 PL(성능수준, Performance Level)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제어

시스템의 PL은 항상 최소로 요구되는 성능수준(PLr)보다 크거나 같아야 함

ISO 13849-1, figure 5 and Annex K, table K.1

❍ 다수의 서브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의 PL 결정 

  
Table11-Caculation of PL for series alignment of 

SRP/CS
예시) 상기 시스템의 PL 등급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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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N 3691-4(산업용 무인트럭)

□ 적용 범위

❍ 무인 산업용 트럭(driverless industrial trucks)

- 하물을 운송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조종되도록 설계된 동력 트럭

- Automated guided vehicle, autonomous mobile robot, under cart 등 

Autonomous mobile robot(AMR) Automated guided vehicle(AGV)

□ 주요 내용

❍ Braking System

- 전원공급의 방해에서도 조종

- 속도나 조향의 제어 상실에서도 자동적으로 작동

- 제작자가 명시한 한도 내 최악의 조건에서 트럭을 4.8.2에서 정한 사람 감지

수단의 작동 범위 내에서 정지

- 트럭과 그 최대 허용 하물을 제작자가 정한 최대 작동 경사도에서 유지

Safe Torque Off(STO) Self Brake Control(SBC)

❍ 속도 제어(Speed Control)

- 속도 제어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은 표1의 항목 3과 항목 8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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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배터리 충전

- 60VDC 또는 25VAC 이상 등급의 자동 충전 연결 장치는 IEC 61558-1:2017에

따라 충전부와의 우발적인 접촉으로 발생하는 감전 위험요인을 방지하도

록 설계되어야 함

- 트럭이 충전 장치에 연결될 때에만 도달 가능 충전 접속이 활성화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트럭이 충전점에서 제거될 때, 트럭의 충전 접속은 배터리와 단절되어야 함

❍ 하물 취급(Load Handling)

- 제작자가 결정하는 위치 한도 내에 화물이 유지되도록 설계

- 클램프, 기계적 잠금장치, 정지 장치 등을 통합함으로써 달성  

❍ 안정도(Stability)

- 트럭은 모든 동작조건, 움직임, 비상정지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 인양 높이가 500mm 이상인 트럭의 안정도는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라 시험되어야 함 

* ISO 22915-1:2016, ISO 22915-2:2018 등

ISO 22915-2:2018 Tab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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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장치와 보완조치(Protective devices and complementary measures)

- ISO 13850:2015를 준수하는 비상정지 기능을 갖추어야 함

- 비상정지 장치가 가동할 때 모든 트럭 이동은 멈춰야 함

- 경로에서의 사람 감지의 내용을 만족해야 함

❍ 제어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SRP/CS)

- 제어시스템의 안전 관련 부품은 적어도 표1에 열거된 ISO 13849의 성능 

수준을 준수해야 함

ISO 13849-1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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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obotics Standards

□ 로봇의 종류

❍ Robot : IMR vs 협동로봇 vs AGV vs AMR

Industrial 

Mobile Robot(IMR)
Collaborative Robot

Automated Guided 

Vehicle(AGV)

Autonomous Mobile

Robot(AMR)

□ 로봇 관련 표준

❍ 로봇 관련 표준

Type of Robot IEC/ISO Europe North America

Stationary Industrial

Robot(고정식 

산업용로봇)

ISO 10218-1

IEC 60204-1

ISO 13849-1

EN 61000-6-7

EN/ISO 10218-1

EN 60204-1

EN ISO 13849-1

EN 61000-6-7

ANSI RIA R15.06

NFPA 79 

UL 1740

UL 1998

UL 991

CAN/CSA Z434

Robotic System

(로봇 시스템)

위 규격 포함

ISO 10218-2

ISO 11161

위 규격 포함

EN/ISO 10218-2

EN/ISO 11161

위 규격 포함

UL 2011

UL 1740

UL 508A

CAN/CSZ 22.2 no. 301

Collaborative Robots

(협동작업 로봇)

위 규격 포함

ISO 12100

ISO/TS 15066

위 규격 포함

EN/ISO 12100

ISO/TS 15066

위 규격 포함

ANSI B11.0 TR3

ISO/TS 15066

Mobile Robots

(AGV+Robot)

위 규격 포함

ISO 3691

위 규격포함

EN 1525

EN 1526

EN 1175-1

EN ISO 3691

위 규격 포함

ANSI B56.5

UL 583

ULC C583

Service Robot

(서비스 로봇)

ISO 12100

ISO 13482

EN ISO 12100

EN ISO 1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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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DIS 10218-1.2 개요

❍ ISO/DIS 10218-1.2:2021

- EN ISO 10218-1:2012와 ISO/TS 15066:2016를 통합한 표준

□ 적용 범위

❍ 산업용 환경에서 자동제어 되고, 재프로그램 되는 다목적 매니퓰레이터, 혹은 

프로그램 가능한 3축 이상의 고정된 로봇 또는 모바일 플랫폼에 고정된 로봇에

적용 

❍ 적용 제외 분야

- 안전관련 내용들이 적용되어 있더라도 비산업용 로봇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음 ex) 군사, 우주, 해양, 헬스케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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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설계 요구사항(재료, 기계적 강도, 기계적 설계)

- 재료의 특성을 유지해야 함

- 날카로운 부분 혹은 모서리 부분 등의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

- 모터 샤프트나 기어와 같은 움직이는 부분은 로봇 프레임 안쪽에 위치해야 함

- 일상적인 작업을 위한 고정가드는 로봇이나 가드에 부착된 상태이어야 함

- 위치 유지, 부가축, 전원 손실 혹은 변화, 부품 고장, TCP Setting, Payload

Setting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로봇 등급

- TCP의 최대도달 속도, 매니퓰레이터의 이동부분 전체 무게, 매니퓰레이터의

최대 힘의 조건을 사용하여 구분

Robot

Class
Total mass per manupulator(M) (kg)

Maximum force per

manipulator

Maximum 

speed (mm/s)

I 10kg and under 50 and under 250mm/s and under

II over 10kg over 50 over 250mm/s

❍ 로봇 제어

- 예기치 못한 기동에 대한 보호는 ISO 14118을 따름

- 특이사항 발생 시 로봇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함

· 특이점을 통과하면서 반복적인 음직임과 속도를 내야 함

· 추가 동작없이 중지 실행 및 경고 제공

· 경고신호를 계속 발생해야 하며, 속도제한과 함께 특이점을 통과해야 함  

- 상태 표시 및 경고장치

· 로봇의 상태는 IEC 60204-1 ISO 12100, IEC 60073에 따라 정확히 표시되어야 함

- Single point of control(단일 제어)

Direct Control(직접 제어) External Control(외부 제어)

 - 직접 제어의 활성화는 다른 제어보다 우선함

 - 다음 사항은 외부로부터 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함

  a) 로봇 동작 시작

  b) 프로그램 변경

  c) 안전 구성 변경

  d) 다른 컨트롤 장소로 컨트롤 제어권 변경

  e)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

- 로봇에 프로그래밍 수단이 제공되지 않아 외부 수단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제어가 제공됨

- 직접제어가 제공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함

 a) 외부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면 직접통제에 중요한  

    조치가 필요함

 b) 직접제어를 활성화하면 외부 제어가 즉시 비활성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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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

Automatic Manual-Reduced Speed(T1) Manual-High Speed(T2)

- 안전기능이 활성화

- 정지 조건이 감지될 경우 로봇의 

  모든 이동 가능한 부분이 정지

- 운전자의 별도 확인이 있을때까지 자  

  동은전은 시작되지 않음

- 교육, 프로그래밍 검증용

- 로봇 이동은 활성화 장치가 작동

  하는 동안에만 가능

- 프로그램된 작업을 검증하는  

  용도로만 사용

- 로봇을 제어하는 수단

· 로봇에는 로봇을 제어, 명령, 프로그래밍/교육, 구성 및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있어야 함

Teach Pendant Cableless/Detachable Teach Pendand

- 다음 수단이나 지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또는 보관

  해당하는 경우 케이블을 보관하여 얽힘 및 걸려 

  넘어질 위험을 줄입니다.

- 질량이 3kg 미만인 티치 펜던트. EN 1005-5

- 2m 미만의 거리에서 3kg 이상의 질량을 갖는 티치 

  펜던트. EN 1005-2

- 시각적 표시가 제공되어야 한다

  티치 펜던트가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줌

  티치 펜던트가 연결된 로봇을 표시

- 안전 관련 통신이 끊기면 제어되는 모든 로봇에 대한  

  보호 정지가 발생합니다(수동 모드).

- 티치 펜던트에서 로봇 제어 장치를 연결 및 분리

  하려면 명확한 수단이 필요

· 로봇은 티치펜던트 이외의 제어장치로부터 자동운전을 시작하고, 자동운전이

티치펜던트에 의해서만 시작되는 것을 방지

· 로봇은 작업자가 별도의 확인을 제공할 때까지 자동 작동을 시작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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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안전

- 안전관련 제어시스템(전기, 유압, 공압 기계 및 소프트웨어)는 5.3 및 부속서 C를

준수해야 함

- 로봇의 모든 안전 기능에 대한 안전관련 제어시스템 성능은 부속서 D에 

따라 사용정보에 제공되어야 함

- 로봇에는 10218-2에 따른 협동 작업 구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5.10에 따른 

기능과 안전 기능이 제공될 수 있음 

- ISO 13849-1 또는 IEC 62061 중 하나에 따라 설계되어야 함

Mandatory Safety Function in Annex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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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C

    · EMC는 ISO 13849-1 또는 IEC 62061의 EMI 및 EMC 요구사항을 준수

- 정지

   · 모든 로봇에는 보호정지, 독립적인 비상정지 및 기타 정지 기능이 있어야

하며, 각 정기 기능에는 외부 장치 연결이 제공되어야 함

    · 정지 기능은 다른 제어 기능보다 우선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 기타 기능안전 내용

   · 기동 인터락, 재기동 인터락, 속도 감시, Enable 기능 등이 있으며 주어진

내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함

❍ 동시 동작

- 여러 메니퓰레이터를 단일 티치 펜던트에 연결할 수 있음

❍ 동작 제한

- 로봇의 움직임을 최대 영역보다 작게 제한하는 수단이 제공되어야 함

- 표1에 따른 Class I 로봇에게서 동작 제한은 선택적임

- 로봇은 제한 장치 위치를 넘어 이동해서는 안되며, 제한 장치에 도달하면 

보호정지를 시작해야 하며, 제한 장치는 최대 Payload, 최대 속도에 로봇 

동작을 중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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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작업 기능

- HGC(Hand Guiding Control)

· 작업자가 손으로 말단장치를 잡아 손으로 붙잡고 움직이며 작업 

· 작업자가 로봇을 놓았을 경우 로봇 정지

- SSM(Speed and Separation Monitoring)

· 로봇은 작업자와 지정된 거리를 유지하고 미리 정해진 속도로 동작해야 함

· ISO 13855에 설명된 인체 부위의 접근 속도를 고려하는 안전거리 고려

· 일정 이격거리 이내로 작업자 접근 시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작동이 

정지되는 보호 조치 실행

- PFL(힘 및 동력 제한, Power Force Limit)

· 사람과 로봇 접촉 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는 제한된 크기의 힘과 

압력만을 전달

· 로봇의 엑츄에이터의 힘과 힘이 위험성 평가에 의해 설정된 한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관련 제어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함

HGC SSM PFL

소프트 축 및 공간 제한

감시되는 정지상태

Hold to Run

ISO 20643에 따라 수행된 진동테스트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통해 작업자로부

터 거리를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함

 a) 로봇의 속도 감소

 b) 로봇 자세 및 궤적 변경

 c) 이격거리 유지 못할 경우 속도를 

   늦추거나 보호정지 발생

PFL의 경우 본질적으로 안전 기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a) 전력 및 힘 제한 값은 조정 가능

 b) 작동 중에는 전력 및 힘제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됨

 c) 속도 모니터링, 정지상태 모니터링, 

   소프트 축 및 공간제한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사용을 위한 정보제공

- 사용을 위한 정보는 ISO 12100:2010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

    · 신호 및 경고장치, 표시(경고라벨), 지침 핸드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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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N 60204-1

□ 적용 범위

❍ 적용 범위

- 작동 중에 손으로 이동되지 않는 전기, 전자 장비 및 설비

❍ 적용 제외

- 전기 에너지가 작업 도구로 직접 사용되는 전원 회로(ex. 전기 아크용접기 등)

- 작업하는 동안 손으로 휴대할 수 있는 장비

- 가정용 기기(EN 60335가 적용되는 유형), 실험실 및 테스트 장비(EN 61010 적용) 등

□ 주요 내용

❍ 감전에 대한 보호

- 기본보호와 고장보호로 나누어지짐

- 기본보호는 충전부에 사람이나 동물이 직접 접촉되는 경우를 보호하며, 고장

보호는 활성부와 노출도전성 부분 사이의 절연 고장으로 인한 간접 접촉에 

대한 감전 위험을 방지함

√ 기본보호

- 외함에 의한 보호

충전 부분은 외함 내에 설치, 최소 IP2X 또는 IPXXB 이상의 보호등급으로 보호

· IP 2X는 직경이 12.5mm보다 큰 고체 물체에 대한 보호를 의미

· IP XXB 고체 이물질 및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는 제공되지 않으나, 손가락 또는

직경 12mm, 길이 80mm의 조인트 테스트 단자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

외함을 열거나, 차단기를 동작시킬 경우 도구 사용 

- 활선부 절연에 의한 보호

활선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체로 피복 

- 잔류전압에 의한 보호

잔류 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충전부는 공급 차단 후 5초 이내에 60V 이하로 방전

√ 고장보호

- 클래스 Ⅱ 설비의 사용 또는 동등한 절연에 의한 보호

기본 절연 고장시 접촉이 우려되는 부위에 위험한 접촉 전압의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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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호 장치를 자동 작동하여 하나 이상의 라인 도체를

차단하는 것. 접촉 전압의 시간을 TN 및 TT 시스템에 대해 부속서 A에  

지정된 제한 내 시간으로 제한 하기에 충분히 짧은 시간에 발생해야 함

- PELV 사용에 의한 보호

SELV, PELV, FELV 회로 회로의 특성

- 교류 25V 또는 직류 60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회로의 한쪽 또는 전원의 한점은 보호본딩회로 접속

- 전기적으로 분리. 안전절연 변압기 사용

- PELV 회로의 도체는 다른 회로와 물리적으로 분리

❍ 접지 시스템 :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

-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관계(TN, TT, IT 계통)

제1문자 의미

T(Terra)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지

I(Insulation)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 혹은 높은 임피던스를 통해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지

- 계통접지 : 설비의 노출된 도전성 부분과 대지와의 관계(TN, TT, IT 계통)

제2문자 의미

T(Terra) 노출도전부를 대지에 직접 접속(전원계통 접지와 무관)

N(Neutral)
노출도전부를 전원계통의 접지점(교류에서는 통상 중성점, 

중성점이 없을 경우는 도체) 직접 접속

- 피뢰시스템 접지 : 대지와 수뢰부 시스템 연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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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시스템의 특징과 예시

- PE와 N(중성선)은 별도의 도체

- TN 시스템은 영국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TN-S와 함께 사용

- TN-C는 PE와 중성선이 결합된 형태

- TN-C-S는 TN-S와 TN-C가 조합된 형태

- IT 시스템은 지락이 발생하여도 

전원차단이 

 되지 않아야 하는 곳에 사용. Ex 병원, 공장 

❍ 설비 보호

- 설비는 단락전류, 전동기 과부하 또는 손실, 비정상적 온도, 공급전압 손실,

지락전류 등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

- 과전류 보호 : 전기회로, 제어회로, 변압기, 조명 회로 등은 과전류 보호 장치로

인하여 보호가 되어야 함

· 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과부하전류 또는 단락고장전류)

· 퓨즈, MCCB 등으로 보호하며 보호장치의 설치 위치는 3m 이내 위치해야 함

전동기 전류 시간 곡선

- 전동기의 전류 및 시간 특성곡선

- 10초 이상 기동하는 모터 곡선을 나타냄

- 과부하 및 단락전류가 발생할 경우 옆의 

  곡선에 따라 전동기 보호

- 도체가 굵을수록 허용전류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 및 전류의 크기가 증가함

- 과부하전류보호 및 Cable Sizing

· 도체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부하 보호장치는 부하최대전류 또는 부하의 

설계전류를 도체에 연속하여 안전하게 흐르게 해야하며, 설계전류 이상의

과부하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체의 과부하 보호점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Ib≤In≤Iz ---------------(1)

· I2≤1.45 X Iz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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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 : 회로의 설계전류, Iz : 케이블 허용전류, In : 보호장치 정격전류

I2 :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

 

❍ 보호 본딩 회로

- 다른 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고장 전류를 PE 단자로 전하도록 고안된 부품으로

구성되며 다음으로 구성됨

· PE단자, 전기설비의 노출 도전성 부분 및 도전성 구조부, 기계의 도전성 구조부

- 고장발생시 충전부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모든 노출도전성 부분을 연결할 

필요는 없음

❍ 제어 회로

- 제어 기능의 예 : Start 기능, Stop 기능, 비상정지 등

Start 기능 Stop 기능 비상정지 기능 동작모드 Hold To Run

- AC 제어 회로의 공칭 전압은 다음 조건들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주파수가 50Hz인 회로의 경우 230V, 60Hz인 회로의 경우 277V

- AC 제어회로는 변압기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어야 하며 오작동에 대해 보호가

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작동 방지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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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 푸쉬버튼(Push Button)

- Indicator(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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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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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이사항

❍ 유럽의 기계류 안전지침의 대부분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시행된 위험성 평가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위험성 평가의 목표는 기계의 위험성을 

허용가능한 레벨로 감소시키는 것임. 또한 이러한 기계류 안전지침의 제어

시스템 안전부품 파트에는 대부분 기능안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임.

❍ 특히, EU에서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영향력이 전세계적

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된 규격을 제정하여 향후 인공지능

(AI)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현재 개정된 New EU

Regulation에도 AI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2. 시사점 및 소감

❍ 수입되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중 기능안전이 적용된 기계기구가 증가

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 분야 또한 기능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사출성형기 방호장치 및 산업용 로봇 등 일부 

기준에서 적용이 되고 있지만, 그 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에는 적용이 미비함. 또한, 안전인증 고시의 제작 및 안전기준에서 

참고하고 있는 EN 규격의 최신화 내용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TUV SUD 그룹은 KCS 안전인증 및 산업용 기계류(S마크)에 대해 

공단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업무 분야에서 

획득한 노하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인증업무와 시험업무 별로 

각자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꾸준과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TUV SUD가 세계적인 인증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된 이유라고 사료됨

❍ TUV SUD는 민간기관이라는 점에서 공단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증분야의 

전문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원 개개인의 전문 영역을 키워주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인증분야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공단과 체결

하고 있는 MOU를 통해 인증원의 기술력 향상, 제도 보완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